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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 화학기업 “형사처벌 면제를…”
전경련, 안산지역 중소기업 678사 설문 … 10중 1명꼴 형사처벌 경험

산업공동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안산의 중소기업들이 벌금, 과징금 등의 형사처벌로 기업경 에 어

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안산지역은 금속, 화학, 염색과 관련한 세 중소기업들이 집해 있다.

전국경제인연합회(회장 강신호)가 안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1월10일부터 11월22일까지 안산지역 기업의 

벌금, 과징금 등의 실태와 기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, 조립금속 및 화학, 섬유염색, 도금, 자동차 부품 관

련 기업주들은 주로 환경법 위반이나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10명 중 1명 정도가 벌금형, 혹은 징

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995년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 경험이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 678사 중 10.5%인 71사에 달했고, 이 가운데  

형사처벌 경험이 2회 이상인 기업도 24사(33.8%)로 나타났다. 71사가 구체적 처벌내용을 밝힌 97건의 사례 대

부분이 벌금형이었으나 징역도 6건에 달했다.

벌금형 91건 중에는 환경 관련법규 위반이 64건(70.3%)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, 산업안전 관련법규 위반

이 9건(9.9%),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5건(5.5%)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형사처벌 사유에는 중요한 위반사항보다는 <폐수배출시설 일지 미작성>, <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

미신고>처럼 행정신고 절차를 미처 따르지 못해 처벌받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세 도금업소들이 모여 있는 도금단지에서는 각 업소가 별도로 배출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도 하고 따로 오

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업소들은 위탁업소에 일괄 의뢰하고 있으나 위탁업소의 관리 소홀로 행정단

속에 적발되더라도 기업주가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.

자신이 받은 형사처벌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응답자 71명 중 38명인 53.5%가 “부당하다”고 답했고, “처

벌에 수긍한다”고 답한 응답자는 43.7%인 31명으로 나타났다.

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사유로는 응답자 55명 중 29.1%에 해당하는 16명이 “처벌 전 사전 예

방ㆍ감독기능이 부족하다”는 점을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세 중소기업인 입장에서 정부의 행정관련 

법규를 명확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형사처벌로 기업주들은 “전과기록”이 남는 개인적 피해도 크지만, 무엇보다 “기업경  의욕을 상실하게 만

들거나 경 활동에 전력할 수 없는 점”을 가장 큰 피해로 꼽았다. 응답자 58명 중 37.9%인 22명이 “기업경

에 대한 의욕 상실 및 자신감 위축”을 토로했고, 17.2%에 해당하는 10명은 “정신적ㆍ시간적으로 경 활동에 

몰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”는 점을 지적했다.

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는 응답자 654명 중 83.5%에 달하는 546명이 “규제ㆍ처벌수준 완화”를 지적했으며, 

구체적 방안으로 ▷정부 규제수준을 기업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(37.5%) ▷처벌 전에 사전 예방ㆍ감독기능

을 강화해야 한다(23.1%) ▷행정규제의 타당성을 기업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(14.1%) ▷중복규제를 대폭 정비

해야 한다(8.9%) 순으로 응답했다.

전경련은 “안산지역 공단의 중소 제조기업들이 현재 산업공동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”고 지적하며, “ 

기업인이 경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막을 수 있는 과제”라고 강

조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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